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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2. 장학생 추천기준
	개요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1)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(저소득층 우대 시에만 인정 가능) 
	2) 취・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[붙임2]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
	3) 청년/기술창업 우대, 취・창업활동 관련 자격증, 관련 강의/강좌 참여여부,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
	4)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(평가기준 등)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





